
의 식량난과 전염병 등 각종 보건문제로 인해 북한주민의 생존이 위협받게 되자,

북한의공식적인요청에의해1997년 집중적인물적지원을시작으로, 현재9년째

이르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분야도개발 및 복구과정을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자

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남북한간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이강조되는바, 남북교

류·협력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파악하고 보건의료분야의 물적 지원 및 인적 교

류·협력 실태를 파악하여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개발복구를 위한 남북 교류·협

력사업방향을모색할필요가있다. 

1. 보건의료분야의남북교류·협력에관한제도적기반

1) 남북 교류·협력 관련 국내 법령

1988년 정부는‘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위한 특별선언(7.7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분단의 벽을헐고남북주민간의상호교류를 적극추진할 것을선언하였다.

이를 토대로 같은 해 10월에는‘남북경제 개방조치’를 통해 남북한간교역을 인

정하였다. 이후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고자 1990년

8월,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대한 법

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남북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남북협력기금

법’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였다. 1999년에는 이 두 법률에 근거하여 인도적 대북

지원사업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며 남북협력기금 지원에 관한 필

요한사항을정하고자‘인도적대북지원사업처리에관한규정’을 제정하였다.

동 법률은 교역분야에대해어느정도세분화하여규정하고있으나 보건의료분

야에 관하여는 지나치게 단순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사회문화분야의 한 부문에

포함된 보건의료분야는‘인도적대북지원사업처리에관한규정(제2조)’에‘보건

위생상태의 개선 및 영양결핍 아동과 노약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다. 북한의 보건의료문제가 2000년 이후 개발과 복구를 지향하여야 할 시점에

있음에도불구하고국내법령은 1990년대인식되어온 구호적성격으로특징짓고

있다고지적할수 있다.

또한 남북 협력사업에 대해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 포함)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체육·학술·경제등에 관한 제반활동이라고 명시하여, 보건의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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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북한당국이 참여하여「세계

보건기구(W H O)」가 작성한 보고서에 U S $ 4 8 0(2 0 0 2

년)이며1), 경제규모는 16년 전 보다 약 1/2수준으로 약

화된 상태이다2). 이러한 경제위기에 대해 유엔을 중심으

로 한 국제사회는1990년대북한전 지역에서발생된자

연재해로 평가하였지만 이러한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복

합적인 위기상황(complex emergency)으로 규정하고

있다3). 즉, 구호활동만으로는북한당국이제 기능을 수행

하지 못함에 따라 현존하는 여러 분야의 위기를 해결하

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공동 인식 속에

서 대북지원은기존의 구호사업에서장기적인개발관점

으로그 방향을전환하고있다4).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의 대북 사업은 북한의 다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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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의남북교류및
협력증진을위한정책방향

Futu re Directions for Pro m oting Coo pe ration and
S h a ring of Hea lth Reso u rces across Ko rean Pe n i n s u l a

황 나 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한국은행은 2005년 6월 1일자 중앙일보에 U S $914(2004년)

로 추정함.

2) WHO(2003), WHO Country Cooperation Strategy 2004-

2008: DPRK, WHO.

3) UN(1994),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Report.

4) UNOCHA(1999), DPR of Korea Humanitarian Situation

Report.



(NGO) 창구를활용하는방식으로구분된다. 이들민간단체는크게복지자선단체

(월드비젼, 굿네이버스, 국제기아대책기구등), 종교단체또는 종교에 기반한 단체

(유진벨, 한민족복지재단등), 시민운동성격의단체(우리민족서로돕기, 남북어린이

어깨동무, 남북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등), 그리고 보건의료단체(대한결핵협회, 한

국건강관리협회) 등으로구분될수 있다.

북한의 대남창구는‘대한적십자사’의 경우북한의‘조선적십자사’, ‘조선그리스

도연맹’이며, 인천·울산-남포해상로나동해선 임시도로를통해지원이 이루어졌

다. 남한의 민간단체는 북한의‘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민족경제인연합회’및

‘민족화해협의회’창구와접촉하여 대부분 인천-남포 해상로를 이용하였다. 2004

년에는 인천-단둥(중국) -용천, 단둥-용천, 북경-평양, 서울-평양, 인천-단둥-평양및

평양-단둥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원이 이루어졌다. 대북 보건의료사업의 파트

너는북한‘보건성’과‘조선의학협회’등의보건기관이다.

2) 지원 규모 및 내역

국내 대북 지원은 크게 보건의료, 일반구호(식량, 피복등), 농업복구의 3개 분

야로 구분된다. 1995년 6월 일반구호를 시작으로 지난 10년간 지원된 금액은 국

제사회의전체지원액의약 1/2수준으로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다5). 이중에서 보

건의료분야의 지원액은 전체 지원액의 11.4%이며 2000년부터 그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추세이다. 즉, 2000년 보건의료분야의지원액은전년도 U S $182만

에서 U S $1380만으로 전체 지원액 중 3.9%에서 12.1%로 급증하였다. 이는당시

‘6·15 남북 공동선언’과 함께 정부가 대북지원 독자창구 개설을 허용하여 대북

창구를 다원화하였고,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면서부터 가속화되었기 때문이다.

2001년 이후부터는전체지원액이 U S $2000만의수준을 유지하였으며2004년에

는 북한용천역폭발사고로인한의료지원이집중됨에따라전년도대비약 3배가

증가한U S $5632만이었다(그림1, 표 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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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의다양한교류·협력의유형이간과되고있다.

2) 보건의료분야의남북 교류·협력 관련 남북한간 합의

실제북한과의제반분야의 교류·협력에따라발생가능한보건문제에대해북

한과합의가이루어진사항은 1992년 9월 체결된‘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의 부속합의서인‘사회문화교류·협력(제2장)’에서찾

아볼 수 있다. 동 합의서에는‘남과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왕래자에

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조치를 취한다’고 명시하여 상호주민에

대한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할 수 있는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지금까지남북

이산가족상봉등 남북한간인적 교류건에있어서 보건의료문제는교류현장에각

자 자기측의료인을동반하여상호교류가거의없었던것으로파악되었다.

2000년 6월에는 분단이후 첫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6.15 남북공동선언’이 채

택되었다. 동 선언은 평화통일을 지향한 합의로 남과 북이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

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보건을 비롯한 문화·체육 등 제반 분야의 교

류·협력을활성화시키는결정적인계기를 마련하였다. 즉, 동선언이기초가되어

‘남북경협 관련 합의서’와 이산가족 교환방문, 교예단 공연 등 개별사업에 대한

합의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져분야별 교류·협력을위한기반이 마련됨에따라경

제, 예술 및 체육 분야에서 상호 왕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교류 또한 활

발하게추진되어왔다.

한편, 정부는 빈번한 사회문화분야의 교류로 인해‘남북 사회문화 협력분과’의

필요성을인식하여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지속적인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여왔으

나 북한측의소극적인자세로별다른진전을가져오지못하였다.

2. 보건의료분야의남북교류·협력실태와특징

1) 대북 지원단체 및 북한의 대남창구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지원은「세계보건기구(W H O)」및「유엔아동기금

(UNICEF)」등 유엔기구를 통한 간접지원과‘대한적십자사’및 국내 민간단체

3 0 보건복지포럼 (2005. 6.)

5) http://www.unikorea.go.kr.



정부차원에서지원한 물품은 비료, 옥수수, 말라리아방제, 용천폭발사고 긴급구호

품 등 긴급구호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품 등이었다. 민간단체는후원

금(물품)과남북협력기금(matching fund 방식) 을 활용하여 보건의료를 비롯한

일반구호물품등 사회전 분야에조건없는지원을하였다.

보건의료분야의지원내역을살펴보면〔그림3〕과 <표 2>와같다. 「경제개발협력

기구(OECD)」의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는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의 지원활

동을 CRS(creditor reporting system) 코드로 구분, 표준화하여보고하도록 하

고 있다. 우리나라를비롯한 전 국가는 이 분류체계에따르는데보건분야의 DAC

부문(sector)은 보건일반(Helath, general), 기초보건(basic health), 인구정책·

사업및 생식보건(population policies/programs and reproductive health) 등

으로구분되어이 부문내개별사업이CRS 코드로분류되어있다6).

이에 준해 그 동안의 대북 지원사업을 분류(CRS 코드화)하면장비 및 기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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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체는 정부와 민간 차원으로 구분할 때, 정부가 주체가 되어 국제기구

(WFP, WHO, UNICEF)를 창구로 하거나 직접지원한 경우가 1998년과 2004

년을제외하고는정부차원의지원액이민간차원의지원액보다더 많았다(그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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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분야별국내대북인도적지원액추이

자주: 동 표의 수치는 전체분야의지원총액에대한 백분율임.
자료: 통일부, 내부자료.

표 1. 분야별국내대북인도적지원액분포

(단위: %)

구 분

보건의료

일반구호

농업복구

계

( T M ;만불)

1995

-

100

-

100.0

(23225)

-

98.9

1.1

100.0

(460)

4.0

91.7

4.3

100.0

(4723)

1.3

90.7

8.0

100.0

(3185)

3.9

12.1

84.0

100.0

(4688)

12.1

12.6

75.3

100.0

(11376)

14.7

44.9

40.4

100.0

(13539)

14.6

40.0

54.4

100.0

(13492)

12.3

39.1

48.7

100.0

(1125763)

22.0

41.1

36.9

100.0

(25620)

11.4

(13319)

51.6

(59835)

37.0

(42917)

100.0

(116071)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누계액

( C M :만불)

그림2. 지원주체별대북지원현황

6) OECD(2000), 전게서



3) 보건의료분야의학술 교류 실태

2001년에는 인도적 지원과는 별도로 학술교류를 위한 남북한 의료인의 접촉이

있었다. 「대한의사협회」가 남한의료진으로는처음으로 북한주민을대상으로백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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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는 의료서비스(medical services)를 제외하고는 기초보건(basic health)

부문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기초보건부문에속하는 의약품, 백신, 의료

소모품(단일)이해당되는기초보건의료(basic health care), 결핵및 말라리아등

의 감염성질환관리(infectious diseases control), 병원개보수및 제약설비등의

기초보건인프라(basic health infrastructure), 그리고 비타민제 지원 등의 기초

영양 등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는보건일반(health, general) 부

문에속한다.

지원내역별 총지원액은 의약품이 59.6%로 가장 많았으며 주요 의약품은 항생

제, 진통제, 수액제, 구충제등이었다. 의료장비는34.8%로 X-Ray기, CT기, 초음

파진단기, 심전도기, 심혈관조형촬영기, 환자감시장치, 내시경등이며, 제약공장설

비(평양정성제약 수액제, 정제 생산라인 건립) 지원과 병원 건립(어린이영양증진

센터) 등이 최근 지원사업으로 파악되었다. 말라리아방제 및 결핵 등 전염병 퇴

치사업은5.6%를 차지하였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전염병 퇴치사업에 집중하였으나 최근 의약

품 지원이집중된경향을보이고있다. 2000년을기점으로보건의료분야의지원액

이 급격히 증가하였는데그 이유는 상대적으로고가인 의료장비와의료설비지원

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1 9 9 9년 U S $2 5만에서 2 0 0 0년

U S $871만으로 35배 증가하여 보건의료분야에서차지하는상대적 비중도 13.7%

에서 63.1%로 급증하였다. 이러한지원의 증가는 의료장비 및 기기가 일부포함

되어있기는 하지만 복구와 개발지원 방향으로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나단발성

지원형태인의약품지원이여전히수위를차지하고있다.

한편, 물적 지원과는 별도로 일부 민간단체는미국 등 제 3국의 병원으로 북한

의사를 초청해 기술지원의일환으로북한 의료인을대상으로 교육및 훈련사업을

실시한것으로파악되었다.

이상의 추이를 관찰해 볼 때, 보건의료분야의지원은 크게 세 시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1997년 극심한식량난과전염병등으로인도적지원이이루어져남북

교류의물꼬를튼 시기, 2000년‘6.15 남북공동선언’이후정부, 민간단체공히조

건없는대폭적인지원으로신뢰를구축하고자노력한시기, 2002년 이후핵문제로

인한정치적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에서도2004년 용천역폭발사고를계기로다양

한 창구와경로를통해인도적지원이확대된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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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보건의료분야의지원내역별지원액추이

주: 1) 2004년 10월까지의 통일부 내부자료를CRS 코드에 적절하게 보완

표2. 보건의료분야의지원내역별지원액분포

(단위: 만불, %)

내역1)

감염성질환관리

(전염병퇴치)

기초보건의료

(의약품)

기초보건인프라·의료

서비스(의료장비기타)

계

( % )

130

(68.8)

25

(13.2)

34

(18.0)

189

(100.0)

13

(32.5)

26

(65.0)

1

(2.5)

40

(100.0)

82

(45.1)

75

(41.2)

25

(13.7)

182

(100.0)

203

(14.7)

306

(22.2)

871

(63.1)

1380

(100.0)

74

(3.7)

1,584

(79.4)

338

(16.9)

1996

(100.0)

58

(2.9)

1,158

(58.9)

751

(38.2)

1967

(100.0)

66

(3.4)

875

(45.3)

992

(51.3)

1933

(100.0)

82

(1.7)

3,454

(70.5)

1,358

(27.8)

4894

(100.0)

708

(5.6)

7503

(59.6)

4370

(34.8)

12581

(100.0)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10 누계액



않은 상태에서북한에 사무소 하나없이건건이 방문하는차원에서는한정된 지원

자원으로성과를거두기어려운상황이다. 2004년 북한용천역폭발사고에서여실

히 보았듯이북한측은 물적지원만을요청하고 남측 의료인의기술지원과 협력에

대해서는 거부한 바 있다. 이는 곧, 북한 의료인 또는 주민과의 접촉은 북한이 기

대하는 실익에 도움이 되지못하고 오히려 북한의 체제안전을위협한다고우려하

여 기피하고있는것으로추측된다. 

2001년 유엔은 지원의 투명성과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원칙을 상정한 바 있

으며 국제기구 및 N G O들은 공통적으로 인도주의 원칙(H u m a n i t a r i a n

Principles)을 적용하여 공동인도지원활동계획(Common Humanitarian Action

Plan;CHAP)을 작성하고 있다. 이 원칙에는 첫째, 사정에 의한 요구(assessed

needs)를통해전반적인위기상황이파악되어져야하고둘째, 가장도움을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에게인도적 지원이 전달되도록 보장되어야 하며, 셋째, 위기상황에

대한평가, 모니터링및 분석을위한접근이 허용되어야하고넷째, 접근이허용되

는 지역에만 지원이 이루어진다는내용이 포함되어 있다7). 그간 위기상황으로 인

해 이 원칙에 어느 정도 협조해 온 북한은 2005년 유엔의‘합동지원호소과정

(Consolidated Appeal Process; CAP)8)’에 참여를 거부하고 모니터링을 축소

하겠다는입장이어서국제기구의대북지원은약화될소지가크다9).

이상과 같이원칙을 두고 공동으로북한측과협상하는국제기구와는달리남한

측 지원단체들은 북한의 보건의료문제에 대한 사정(assesment)이나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원장비들은

제대로 활용되지못하고, 의료용품및 소모품이즉시 공급되지못하여10) 임상에서

필요한 서비스가적절하게제공되지못하고있는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북한의료

인들도 이를지적한바 있다11)12). 또한지원된물품의수혜지역은대부분평양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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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수술을 하였으며, 2003년부터 의과학, 한의학, 침·뜸분야에서 남북한간 학술

교류의 성격으로 남한측의 의료인들이 북한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과의

학술교류가 성사되는 과정에서 북한당국에게 입북료 성격으로 많은 비용을 북한

측에지불한 것으로 나타나교류·협력의본래의 의미를 훼손시키고있다고 보겠

다. 다시 말하면, 남한측의료인들이 물적 지원과는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인

적 교류를 목적으로 며칠간 북한을 방문하는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보

건의료분야에서는그나마한 단계진전된관계이나이 같은관행이오래지속되면

이벤트성에 머물러 남북 교류·협력에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교

류·협력이양적확대가아닌질적발전을위한방안의모색이필요하다.

한편, 2005년 5월에는 정부 차원에서 휴전선 부근의 말라리아 방역을 위해 남

북한과 중국이 참여하는‘3자 합동 말라리아 대책반’이 구성되는 성과를 이루었

다. 3자가채택한 결의문에따르면 남과북은 6개월마다 말라리아유병률 및 치료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한편, 「세계보건기구」주재로중국을 포함해 매

년 만나 연구성과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또한 남북은 말라리아 관리

책임자가 참가하는 연수프로그램을 개최하고 말라리아 대책반 가동을 위한 연구

기금도공동으로마련하기로합의하였다. 이는곧, 북한측이말라리아의집중발생

에 따른 사망과 사회 경제전반적인폐허를 잘 알고 있기때문에 보건의료분야의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된다. 비록 제 3국에서의

활동이나남북한이 공동으로전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진

전된남북관계로평가할수 있다.

4) 대북 지원 또는 교류·협력 방식 및 특징

지난 8년 여 동안의 대북 지원사업은 2002년 이후북한의 핵문제로 인한위기

상황에서도순수 인도적 차원에서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인지원을 실시함에

따라북한측과신뢰를구축하는데일조한것으로평가할수 있다.

최근 북한의 복합적인 위기상황을 고려할 때, 보건의료분야는일방적 지원에서

개발 및 복구를 위한 교류·협력 차원으로 진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

다. 그러나 현실은 남측 의료인의 기술지원이 평양의 극히 소수 병원 이외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북측의료인 및 의료기술자의남한측 시설(기술) 견학이허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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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Smith H., Overcoming Humanitarian Dilemmas in the DPRK. Special Report 90,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July 2002.

18) 공동인도지원행동계획(CHAP)을 수립한 후 기금을 호소하고 원조사업의 실행과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

19) IASC Working Group(2003), IASC Appeal and Strategy Documents, UN.

10) 송경민(2002), 남북한보건의료분야 협력사업 사례 및 협력방안.

11) 이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북측의 대남 협상창구가 사업창구와 달라 대남창구의 보건의

료전문성 부족으로 나타난 결과이기도 함.



관하게 민족공조를 앞세워 지속되고 있는 바, 북한 보건의료 개발의 패러다임은

우선 남북 교류·협력이 보장된 장(field)에서 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군사적 요충지역을 개방하면서까지 남북 경제협력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점은

그만큼경제적실익확보가크다고판단했기때문일것이다.

북한의 높은 전염성질환의 이환율과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을 고려할 때, 남북

경제협력이 이루어지는 개성공업지구는 남북 주민간의 접촉이 불가피함에 따라

남한주민의 건강 및 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전염성 질환관리, 방역,

응급의료분야의 협력이 특별히 요구되는지역이다. 또한남측기업에고용된 북한

근로자(2007년 약 2만 명, 2010년 약 24만 명 추정)의산업재해발생은 남북한간

정치쟁점화가 될 소지가 크므로 이들 보건문제에 대해서는 사전 대처할 수 있는

협력프로그램개발이요구된다. 북한근로자의건강보호는남북경제협력의성공

을 좌우하는주요요인의하나이기때문이다.

사업을 지속하는 또 다른 접근으로 상호 비교우위를 보이는 보건의료 재화나

서비스를상호결합하여북한측이수익을창출할수 있는체제를마련하는방식이

다. 즉, 남한의 보건산업분야의 자본 및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되면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기여하고 북한의 역량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을 것이

다. 먼저, 개성공업지구에고려의학등 북한이내세우는의료산업을육성시키고건

강 및 보건의료 재화(초기에는비누, 치약, 주사기등 자본과 기술투입이 적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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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의주, 원산등 극히 일부 개방지역에 국한되어 있어 취약인구집단인동북부

산간지역주민에대해서는실질적인지원에 제약이 있었던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러한배경에는 남북간 정치적 특수성이 존재하기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에

서도 남북간에이루어지는교류·협력사업이있는바, 그 사업내용과지역을주목

해 보면그 돌파구를찾아낼수 있을것이다.

3. 결론및 정책방향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은 그 동안의 과정을 주시할 때, 남북간 합의나 공동선

언보다는 한반도 주변의 국제 정치적 환경이나 요인의 변화에 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 동안남북관계에서교류나 협력이가능했던

분야는 북한의 경제난 해소와 경제적 실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 또한 경제회복에

큰 장애가 되는보건문제이었다. 따라서북한측에실익이 보장되면서북한주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개발협력사업으로그 방향을 전환하여야할 것인데, 일차적으

로 무엇이북한의우선순위보건문제인가를살피고그 다음으로경제적실익과주

민의생명을보호할수 있는사업을도출하여북한측과협상테이블에임하는것이

필요하다. 이미남북한간 교류·협력이성사된 말라리아 대책의 경우,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북한의 보건문제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표 3>에서

제시한 북한의 우선순위보건문제는앞으로 북한과 교류·협력이성사될 수 있는

분야이다. 또한 경제회생을저해하고 생명에 치명적인 사스(SARS), 조류독감등

의 신종전염병과수인성전염병이확산될수 있는식수를포함한환경위생분야는

북한이자생력을확보할수 있도록기초보건인프라가요구되는분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하여야 할 것인가?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정의된 목적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효과성(effectiveness)이 명시되

어야하고 기존조직구조에 통합되어야하며북한이 스스로 자원을 조달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13).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개성공업지구의경제협력은 정치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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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황나미 등(2 0 0 3), 남북 보건의료 교류 및 협력을 위한 기반구축 전략 개발,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13) Bossert T.J.(1990), Can They Get along with Us?; sustainability of Donor-

Supported Health Project in Central America and Africa, Soci. Sci. Medicine, 30(9).

자료: WHO, WHO Country Cooperation Strategy 2004-2008: DPRK, 2003.

표 3. 북한및 세계보건기구가제시한북한의우선순위보건사업분야

우선순위

사업

1위

2위

3위

4위

5위

북한당국

결핵, 말라리아, HIV/AIDS

그 외 B형간염( B형), 장관계

감염질환, 기생충,

비전염성질환

(심혈관질환, 암, 구강질환등)

금연사업

모자보건(예방접종포함)

세계보건기구

전염성질환의통제, 감시및 예방

(결핵, 말라리아, HIV/AIDS, 감시체계, )

예방접종및 백신

근거에입각한보건정책및 건강서비스증진

(임상지침, 합리적인약품사용, 전통의학)

지역사회접근을통한기초의료서비스강화

보건의료인력에대한임상기술과의학교육의

현대화



에서 출발하여의약품 등 제약산업과 의료기기산업으로 확충)를 생산할 수 있도

록 보건산업단지를조성하여남북기술협력을 통해수익을 창출하면서동시에북

한의 보건의료체계를 복구하고 자생력을 확보, 유지할 수 있도록(sustainability)

한다. 이에따라보건의료분야의민간기업의참여방안도모색해야한다.

또 다른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유도하기위한방안으로는동북아 보건의

료 협력이라는사업틀을마련하여북한을 중국및 러시아, 몽골등의 제 3국의민

간 보건의료기관과연계하여남한측의보건의료 협력사업에참여시키고국제기구

에서는 자본 및 기술을 제공하는 형식으로교류·협력사업을수행하는방안을고

려할수 있다.

위와같은방향으로발전하기위해서는가장기본적인요건으로두가지가구비

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 법령에 보건의료분야의 교류·협력이간과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이나 세부지침 등을 마련하여 사업의 근거기반이 우선적으로 구축되어

야 한다. 또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와 정부 각 부처 관계자로 구성된‘대북

지원민관정책협의회’14)와의 공동목표 설정 및 역할분담과 조정 및 협력이 원활하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보건복지부」내 대북 담당조직을 신설하고 관련기구(가칭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위원회)를구성,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정부

는 국내외 정치적 역학관계와 보건의료분야의 사업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반드시

구분되어 추진되어야 하므로 교류·협력 실행창구를 민간 기구나 단체를 통하여

순수 인도적인 목적으로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되, 개발복구를 위한 방향성

은 정부가 주도권(initiative)을 가지고 국내외 민간단체와 파트너쉽을 형성, 지속

가능한교류·협력이최적의대안이라는사실을확고히하여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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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정부와 민간단체는 대북지원 방식 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민관 역할분담 및 협력을 통

해 지원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2004년 9월‘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와

통일부, 보건복지부등 관계부처로 구성된‘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를 발족함.


